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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인 요양시설 운영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김병기
2133-7480

최세영
2133-7492

유연수
2133-7494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 산 설 명

□ 산출근거

□ 예산 총괄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 2018예산액 (A) 2019예산액 (B) 증감 (B-A)
(B-A)*100/A

계 (x2,756,410)
7,344,565

(x2,735,813)
7,347,075

(x△20,597)
2,510

(x-)
0

민간위탁금 (x2,747,721)
6,807,101

(x2,727,124)
6,839,907

(x△20,597)
32,806

(x-)
0

사회복지사업보조 (x8,689)
537,464

(x8,689)
507,168

(x-)
△30,296

(x-)
△5

□ 사업개요

회 계 일반회계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내용 ○상담, 의료 및 요양서비스 운영, 생활인 급식제공, 종사자 인건비
지원,시설물 기능보강

사업비
(당해년도)

7,347,075천원 [국비]2,735,813천원 [시비]4,611,262천원

기타 (예산 외) [구비] [기타]

과목구분 2019년 예산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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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신체, 정신적으로 미약하여 단기간 내 지역사회 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에게

치료 및 요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
과목구분 2019년 예산내역

민간위탁금

○시립 은평의마을 운영(국시비) = 5,454,248천원

- 인건비(102명)
4,807,046,000원

= 4,807,046천원

- 관리운영비
638,000,000원

= 638,000천원

- 프로그램 운영비
9,202,000원

= 9,202천원

○시립은평의마을 위탁운영(시비) = 1,385,659천원

- 인건비(17명)
1,011,227,000원

= 1,011,227천원

- 명절특식비
10,000원*800명*2회

= 16,000천원

- 제3생활관 종사자인건비
328,812,000원

= 328,812천원

- 종사자 복지포인트
29,620,000원

= 29,620천원

사회복지사업보조

○개인 부랑인시설(임마누엘의집) 운영
17,378,000원

= 17,378천원

○다일작은천국 운영비 = 487,950천원

- 인건비(8명)
388,320,000원

= 388,320천원

- 급식비
2,500원*22명*3회*365일

= 60,225천원

- 관리운영비
28,465,000원

= 28,465천원

- 명절특식비
10,000원*22명*2회

= 440천원

- 프로그램 운영비
10,500,000원

= 10,500천원

○노숙인요양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
1,840,000원

= 1,840천원



- 3 -

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2019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7,347,075

기본계획 수립 2019.01~2019.01 세부추진 계획 수립

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9.01~2019.12 7,347,075 월별(국비), 분기별(시비) 신청 및 교부

요양시설 지도점검 2019.01~2019.12 요양시설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등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(시설의 설치) 및

제22조(보조금 등)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노숙인시설의

설치운영) 제10조(비용의 지원)

□ 사업내용
○ 지원대상 : 3개소(시립 1, 법인 1, 개인1)
○ 사업내용
- 노숙인 상담 치료 및 요양서비스(숙식, 의료, 교육프로그램 운영)

○ 총사업비 : 7,347,075천원

□ 추진경위
○ 2012. 6. 7. 이전 :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

설치 운영규칙
-부랑인 시설(재활·요양 구분 없음)

○ 2012. 6. 7. 이후 :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
제정(시행 : 2012.6.8.)
-노숙인 복지시설 (재활·요양 구분)
-지원내용 : 시설운영(인건비, 관리운영비, 프로그램운영비, 기능보강비

등)
-국고지원시설 재원비율 : 국 50%, 시50%

2016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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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에게

장기적 차원에서의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의지 고취

○요양시설 입소자 상담 : 7,328명, 입소자 치료실적 : 71,119명,

기능보강사업 : 60백만원

2017년도
○요양시설 입소자 상담 : 5,550명, 입소자 치료실적 : 65,822명,

기능보강사업 : 3,086백만원

2018년도
○요양시설 입소자 상담 : 3,742명, 입소자 치료실적 : 61,219명,

기능보강사업 : 686백만원

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5
(x2,775,868)
6,759,170

(x-)
0

(x-)
80,000

(x2,775,868)
6,839,170

(x2,775,868)
6,771,511

(x-)
0

(x-)
67,659

2016
(x3,565,198)
8,455,597

(x-)
0

(x-)
0
(x3,565,198)
8,455,597

(x2,572,356)
6,443,519

(x927,240)
1,854,480

(x65,602)
157,598

2017
(x2,715,436)
6,972,675

(x927,240)
1,854,480

(x-)
0
(x3,642,676)
8,827,155

(x3,642,676)
8,723,644

(x-)
0

(x-)
103,511


